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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ha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in bad conditions negatively affecting
their health and wellbeing status, such as stress, post- traumatic stress, and depression. Management and
investment on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actions for the police
agency to solve these problems.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Korea’s police welfare system has been
limited and failed to reflect various needs of police officers. Fortunate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was passed in February of 2012 and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is act require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Consequently, the First Basic Plan (2014-2018) was established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for a better polic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Key words: working condition, stress, police welfare,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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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지구촌에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이 시대에

서 당면한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정책 아젠다(National 

Agenda)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

한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투입하여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도 사회 양극화 문제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이슈가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성장과 분배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사회안전망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

보할 것인지 등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도 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2016년 

정부예산 총지출 규모 386조 4천억 원 가운데 보건⋅복

지 분야 예산이 123조 4천억으로 2015년 115조 6,800억 

원 보다 6.7% 증가하였고 정부예산 총지출 대비 31.9%

나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6: 129-130). 이와 같이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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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복지문제도 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만족을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경찰청에서도 경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

산확보와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경

찰복지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조직 내부의 구성원인 경찰공

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복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복지 정책도 체계

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경찰관들의 근무환경과 복지 관련 선행 연

구를 통해 한국 경찰 복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경찰복

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어떻

게 발전시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찰 복지 현실과 선행 연구

1. 통계로 본 한국경찰의 근무와 복지실태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

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경찰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경찰복지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2014년 5월에 수립한 ‘제1차 경

찰복지 기본계획(2014～2018)’에서 제시한 경찰복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는 757개 직업 

중 1위1)이고, 경찰의 직업만족도는 759개 직업 중 551

위로서 유사직종 중 최하위2)를 차지하고 있다(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2). 또한 최근 5년간 

순직 경찰관은 매년 평균 13.6명이며 공상경찰관은 

1,989명으로 여타공무원과 비교하면 순직은 1.9배, 공

상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2). 근무여건 분야의 경우도 경

찰은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기본

급은 공안 직보다 낮고 일부 계급은 일반직보다도 낮다

(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2).3) 경찰은 야

간근무가 많고4) 위험도와 근무강도가 매우 높음에도 

야간근무수당은 시간당 평균 3,000원에 불과하다. 경

찰관 근무시설도 경찰서의 경우, 건축 후 30년이 경과

한 곳이 76개소로 전체의 32.9%에 달하며 지구대는 건

축 후 30년이 경과하거나 근무인원 대비 기준 면적이 

60%이하로 협소한 곳이 32%이고 파출소는 10.7%를 차

지하고 있다(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5). 

경찰 관사는 군인의 중사⋅대위이상 관사지원율은 68%

인데 비해, 경찰의 지원율은 비연고지 근무 경찰관 

27,191명 대비 10%에 불과하고 국유관사 총 1,964개소 

중 30년 이상 노후 된 관사가 36%나 된다고 한다(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5). 

건강분야의 경우는 2013년 현황조사 결과, 경찰관의 

24.6%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경찰

관 4명 중 1명은 만성질환 우려가 있으며, 경찰관 전담

병원인 경찰병원은 서울 소재 1개소에 불과하여 지방 

근무 경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평균 진료대기시간

은 대장내시경은 150일, MRI 검사는 60일이 소요되며,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관 수가 전체 경찰관의 70%에 달

하지만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한 건강검진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의 정신분야 직업병은 

직무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인데 일반인과 스트레스 지수

를 비교해 보면 경찰관의 정신적 고충이나 괴로움은 일

반인의 최대 5배나 높고 우울증상 경험률은 35.5%로 

1) 2013년 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직종별 직무스트레스 조사’에 의하면 경찰관은 757개 직업 중 1위를 차지하였고, 해경은 4위를 

차지하여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나타났다.

2) 2012년 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직종별 직업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경찰관은 759개 직업 중 551위를 차지하여, 유사직종인 행정공무원 

218위, 검찰수사관 234위, 소방관 248위, 해경 348위, 육군부사관 395위로 유사직종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3) 2014년 경찰청에서 수립한 ‘제1차 경찰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안직 공무원은 기본급 우대율이 일반직보다 5% 높게 

적용받고 있으나 경찰은 기본급 우대율이 일반직보다 1.7% 높게 적용받고 있으며 경위와 경사계급은 일반직보다 오히려 기본급이 

각각 2.6%, 0.3% 적게 받고 있다.

4)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 112신고건수와 5대 범죄 건수의 주⋅야간 건수를 비교해 보면, 112신고는 주간 402만 건(34%), 

야간 775만 건(66%)이며, 5대 범죄는 주간 20만 건(32.3%), 야간 42만 건(67.7%)으로 야간에 112신고와 5대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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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남성보다 경찰관이 4배 이상 높다고 한다. 형사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경찰관

의 트라우마 고위험군 비율은 37.2%로 소방관의 비율 

36.8%보다 높고, 충격적 사건 후 43.4%가 정신적 고통

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 중 86.9%는 치료를 받

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6-7). 

또한 경찰 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에 비해 퇴

직 후에도 평균 사망 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2017년 1월 30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무원 퇴직 후 평균 사망연령은 

소방직 공무원 68세를 최저로, 공안직 72세, 기능직 73

세, 일반⋅경찰직 74세, 교육직 76세 순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도 소방직⋅기능직은 72세로 최하위였으며 

경찰직 73세, 일반⋅공안직 74세, 교육직 77세 순으로 

경찰직의 퇴직 후 사망 연령이 타 직종에 비해 빠른 것

으로 나타났다5). 이는 경찰 공무원은 퇴직 후 사망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수급 중단 평균연령은 70대 초반인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퇴직 후 연금을 통해 여생을 안정되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은 이러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는 3교대 등 밤샘근무가 많은 직종일수록, 현장직일

수록 평균 사망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

고 있어, 지구대 및 파출소 3교대 근무자들이 많은 경찰 

조직에서는 이들의 퇴직 후 조기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

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족⋅문화 분야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은 경찰

관들이 가장 고충이 크다고 하는 분야이며, 특히 육아

는 여경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가족의 3대 관

심사는 경제문제, 건강문제, 자녀교육이며 생애 주기별 

가족생활 관심사는 경제문제에서 건강문제로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 맞벌이 경찰관은 전체경찰관의 40.1%

에 달하는데도 경찰관서 직장 어린이집은 전국 4개소로 

전체 보육수요 16,161명 중 1.73% 지원에 그치고 있다

(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8). 직무 부담으

로 인해 불충분한 휴식과 부족한 수련시설도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관의 8.6%만이 ‘공휴일 등에 충

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하고 30.3%는 ‘전혀 또는 

별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경찰수

련원은 전국 8개소 219실로 전체 희망수요 1,190실의 

18.4%에 불과하며 2013년 현황조사 결과 여러 복지시

설 중 최우선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경찰수

련원을 꼽고 있다(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9). 경찰 미래설계분야는 2013년에 처음으로 경찰관 전

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인들에 비해 10년 이

상 늦고 지원인력과 예산도 군인이나 민간수준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6)(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10). 제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차원의 예우와 지원

도 미흡한 실정인데 ‘순직⋅전사경찰관에 대한 추모활

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하며, 

순직경찰관의 유가족과 공상경찰관에 대한 경제적 뒷

받침이 부족하여 생계주체를 잃은 순직 경찰관 가족들

이 정상가족과 동일한 경제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고 중한 공상으로 장기 휴직하며 투병하

는 경우 정상 근무시에 지급되던 초과근무수당과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별

도의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4: 11).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찰관들은 경찰 복지에 대해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2013년 경찰청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 경찰 복지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결

과, 경찰공무원은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 중 우

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 분야는 1순위 기준으로 

‘근무여건 및 직업 환경’이 28.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 퇴직 후 공무원 평균 사망 연령. Yonhapnews. 2017.1.30. 

6) 2014년 경찰청에서 수립한 ‘제1차 경찰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찰의 전직지원은 군인에 비해 지원인력은 경찰청은 경찰청 복지정책

담당관실 2명에 불과하나 군은 보훈처 제대군인지원국과 국방부 전직지원과 등 총 118명이고, 관련 예산도 경찰은 14.6억 원인데 

군은 176억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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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족복지’(23.4%), ‘소득 및 소비’(14.8%), 

‘주택 및 주거환경’(11.5%), ‘자녀교육’(10.5%), ‘건강상

태 및 의료’(7.9%), ‘기타’(2.5%), ‘여가생활’(0.9%) 순

으로 나타났다(KMAC, 2013: 7). 근무여건 및 직업 환

경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만족수준을 보면 근무여건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67.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보인 반면, 복리후생은 46.6점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

고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

동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근무환경 및 시걸 

중에서 냉난방시설 및 화장실에 대한 만족수준이 각각 

55.5점, 56.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휴

게시설은 37.9점, 운동시설은 36.9점으로 저조하다

(KMAC, 2013: 7-8).

분야별로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공무원의 가

정생활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족관계에 대한 전

반적인 만족수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83.7점이고 

배우자와의 관계안정 정도는 68.1%가 안정적이라는 답

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찰공무원

의 배우자들은 89.6%가 경찰관으로서 근무에 대해 지

지하지만, 10.4%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지지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근무의 불규칙성 

때문에’(48.3%),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29.3%) 

가 주된 이유로 나나났다. 경찰공무원들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지원받기를 원하는 보육지원

형태는 보육비 지원(65.4%), 직장보육시설(25.4%), 지

역보육시설(8.4%)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소속 지방

청별로 다양한 니즈를 보여 지방청별 니즈를 고려한 차

별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과 관

련하여 현재 대학생 자녀들의 등록금 마련에 대한 지원 

제도가 학자금 대출만 있어서 96.5%의 경찰공무원들이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KMAC, 2013: 9-16).

둘째, 주택 및 주거지역 환경과 관련하여 주택 마련

을 위해 가장 어려웠던 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88.0%

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주택 마련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

안을 강구해야 하며, 경찰관사에 대한 만족수준은 ‘매

우 불만족’(27.5%)과 ‘다소 불만족’(27.3%)이 총 54.8%

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관사 사용의 불만족 이유로

는 ‘시설 노후화’가 84.3%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전반적

인 관사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며, 추후 관사 입주 

시 원하는 평수는 20평형대가 43.9%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30평형(31.6%), 15평형

(18.2%)의 순서로 나타났다(KMAC, 2013: 17-21).

셋째, 근무여건 및 직업 환경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이라는 직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61.6%가 동의하고 있

으며 응답자들 중 47.2%가 업무 중 동료가 다친 것을 

경험하였다. 여자 경찰공무원을 위한 시설 및 여건구비

에 대해서 ‘그렇다’가 28.5%, ‘그렇지 않다’가 28.8%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원인은 ‘여자 전용 

화장실 부족’(22.8%), ‘부서 특성상 여자는 근무환경이 

곤란’(13.6%), ‘여자 휴게실 부족’(13.2%) 등이 주된 이

유로 나타났고 여자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

해서는 먼저 여성을 위한 시설확충(40.2%), 근무여건 

개선(31.1%)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KMAC, 2013: 22-23).

넷째, 경찰공무원의 건강 상태 및 의료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좋다’가 48.0%, 

‘보통’이 38.3%, ‘나쁘다’가 13.7%로 대부분 본인의 건

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

별로는 형사의 건강상태가 ‘좋다’가 42.3%로 상대적으

로 저조한 수준이다. 만성질환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가 75.4%로 ‘있다’ 24.6%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종류는 고혈압 38.2%, 당뇨병 

16.7%, 심장질환 13.7%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으로 인

한 일상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계급별로는 경장이, 기

능별로는 수사가, 근무교대 형태별로는 4조 2교대가 신

체적⋅정신적 건강으로 인해 일상 활동 제한 경험을 가

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집단에 대한 집중

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과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기능별로는 형사가 49.8%로 전반적인 행

복정도가 가장 낮았고 스트레스는 홍보기능이 73.2%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교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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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별로는 4조 2교대나 3조 2교대보다 반별교대제가 행

복정도가 가장 낮고(46.9%), 스트레스도 73.0%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별 스트레스 정

도는 남성 경찰공무원이 여성 경찰공무원보다 스트레

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해당 기능별로

는 경비기능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트

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건

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은 ‘있다’가 

43.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86.9%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신적 고통은 계급별로는 경사가 47.5%, 해당 기능별로

는 형사가 47.4%, 소속 기관별로는 지구대⋅파출소가 

47.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병원 이용에 대해 

응답자의 30.7%만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률도 계급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병

원에 대한 이용률과 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와 ‘병원까지의 거리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KMAC, 2013: 24-31).

다섯째, 소득 및 소비(가계현황)와 관련하여 경찰공

무원의 가계 총 소득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이 45.2%로 가장 많고 200만 원 미만은 2.1%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총 자산은 평

균 2013년 2억 2,895만 원으로 2011년 대비 2,318만 

원 감소했지만 소득에 대한 만족수준과 보수에 대한 충

분도는 2011년 보다 오히려 각각 3.6%p,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주거 마련 시 대출’이 76.6%

로 나타나 경찰공무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KMAC, 2013: 32).

여섯째,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여가활동으로 ‘TV 및 

라디오 시청(56.4%, 중복응답)’을 주로 하며, 여가활동

의 공유는 ‘가족 및 친척(59.3%)’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여가활동의 만족수준은 ‘불만족’이 41.2%로 

‘만족(10.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의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45.1%)’과 ‘시간부족(33.9%)’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휴가, 주말, 휴일의 보장실

태는 경찰공무원들의 69.7%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응

답했으며,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부

담(35.7%)’ 및 ‘상사의 눈치 및 직장 분위기(23.3%)’ 때
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복지시설의 이용실태와 

니즈를 보면 경찰수련원의 이용률은 65.7%, 보육시설 

이용수준은 17.8%로 나타났으며, 만족수준은 각각 

24.5%와 2.2%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휴양시설의 ‘객실 증대

(72.1%, 중복응답)’를 통한 공급 확대와 ‘노후한 시설에 

대한 개선(31.7%)’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KMAC, 2013: 33-35).

일곱째, 자기계발 및 미래설계(퇴직지원 준비)에 대

해서는 경찰공무원은 평소 자기계발을 위해 주로 ‘운동

(58.5%, 중복응답)’이나 ‘취미활동 개발(26.5%, 중복응

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건강

(30.1%)’, ‘개인의 가치향상(25.9%)’,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26.5%)’로 조사 되었다.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진로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86.5%가 공감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59.9%)나 퇴직 후 계

획(65.5%)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퇴직준비

를 위한 전문가(기관)의 필요성에 87.4%가 공감하고 있

으므로 퇴직 예정자를 위한 지원 니즈를 확인하고 발굴

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노력이 필요하다(KMAC, 

2013: 36-37).

2. 한국경찰의 근무와 복지에 관한 선행 연구

국내와 외국의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복지제

도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고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리 후생 제도

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이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뿐

만 아니라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이 근로자의 조직행동

과 태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경찰 조직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Choi, et. al.(2010)

의 연구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조

7) Cha, et. al.(1992)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연령일수록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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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이직의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조직

몰입에 있어서 건강관리영역과 자기 개발 영역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무 만족에서는 건강관

리영역이, 이직의도에는 가족친화영역이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의 

복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국내에서는 Lee(1991)의 경찰 복지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시작으로, 경찰 복지 관련 연구는 다양한 방향

으로 발전해 왔다. 우선 가장 많은 부분으로는 연역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 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 향상 변수

들이 경찰의 직무 만족도와 정신적 심리적 부분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Lee, et. al.(2007)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경찰관의 개인적인 부분과 경찰 조

직적인 부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근무의욕, 건강, 심리상태 

등에, 경찰 조직 부분에서는 경찰 조직의 분위기, 생산

성, 이직률, 경찰관 결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전체적인 경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들에

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Yun(2014)의 연구 역시 경찰의 복지제도를 포함하여 

경찰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분

석을 시도하였다.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재교육중인 

508명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무환경 

요인 중에서 복지정책은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Lee(2013)의 해양 경찰과 4,405명을 대상으

로 한 복지 연구에 따르면, 해양 경찰 공무원들은 해양 

경찰 복지정책 및 복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가족복지이며, 가족복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관사시설의 개선, 관사 시설 구축, 

자녀 및 교육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를 다양화 및 복지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근로

복지와 건강복지, 문화복지 등의 향상역시 해양경찰관

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역적 방법을 이용한 경험적 연구방법에서의 문제

점을 극복하고자 Sin, et. al.(2010)은 경찰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이용하였다. 경찰 근무 실태와 경찰 복

지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에 대해 기존의 경험적 

연구보다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총 32명의 일

선 경찰관들은 우선 경찰 업무의 특수성들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경찰업무의 특수성은 첫째, 열악

한 근무 조건; 둘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위험성; 셋

째, 심리적 소진; 마지막으로 근무 강도였다. 열악한 근

무 조건으로 연구에서는 한 경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

이 표현하고 있다. “제가 경찰에 와서 근무를 해보면 가

장 힘든 게 야간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 파

출소에 앉아서 있을게 아니냐고 하지만, 말 그대로 야

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제가 해 보

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간 근무라는 게 경찰만의 

특수성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잠 안자고 근무

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어요? 경찰 공무원 밖에 없어

요.”(Sin, 2010: 129). 이외에도 연구에서는 많은 경찰 

공무원은 직업적 특성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높은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는 

경찰관의 근무 특징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복

지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맞춤

형 경찰 복지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경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인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보여주

고 있다. 

한편 문헌 연구와 외국 경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경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경찰 공

무원들의 근무 현실과 이에 대한 복지와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수준의 복리후

생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Kwon(201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경찰의 복지제도는 현직경찰의 노조활동

을 통한 각종 보상체계의 개선활동과 함께 사망이나 공

상퇴직과 정년퇴직 후에도 비영리 복지단체를 통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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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경찰의 복지는 정부차원

의 통일적인 지원보다는 단체 활동을 통해 경찰 복지를 

구축하고 각종 보험 제도를 통해서 예방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Kwon, 2010: 287). 

LA경찰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급여수준과 관련

하여 봉급체계는 채용당시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채용 시의 계급은 모두 순경으로 입직하도록 일원화되

어 있으며 호봉제가 없는 대신에 10년, 20년 기준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봉제를 적용받으며 기본급에 대부분의 급여가 포함

되어 있어서 수당은 예외적으로 지급되지만 시간외 근

무에 대한 수당은 전액 보상하고 있다. 연방노동법에 

따라 주 40시간 외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

간당 급여액의 1.5배를 시정부가 지급하며 초과근무시

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는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못

하게 하고 있다. 경찰관은 시공무원과 기본급여액은 비

슷하나 시간외 근무가 많아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경찰관이 1.5배 이상 많다. 특히 시간외 근무가 많은 수

사경찰과 순찰경찰관의 경우 10년 근무경력자가 연간 

13만 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Kang, 2012: 51). 

Youn(2009)의 연구 역시 미국(LA와 워싱턴 DC)을 

포함하여 주요 경찰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식 

경찰복지 제도를 고찰하였다. 프랑스의 경찰 보수체

계, 경찰관의 순직. 공상에 대한 보상제도, 독일 경찰

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문제와 경찰노동조합 제도, 

일본의 수당제도와 복리후생시책, 일반 공무원과의 

차별화된 복지제도에 관해 알아본 후 한국 경찰제도의 

후생복리제조의 선진화, 근무환경의 양질화, 보상체

계의 현실화, 여가 등의 활성화라는 개선책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치안 정책 연구소의 Lee(2011: 69-70)의 외국 경찰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따르면, 선진 외국의 경

찰 제도는 한국에 비해 8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찰관들은 위험한 

직무 수행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수와 수당에서 

다른 종류의 공무원들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둘째, 재직자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퇴직자 지원 및 

전직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생애주

기 차원에서 종합적인 경찰 복지를 설계하고 지원한다. 

넷째, 3~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하

고 있으며, 다섯째,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

상을 강화하고,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제공

하고 있다. 여섯째, 민간부분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복

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일곱째, 가족수당, 자녀의 

학비 보조, 주택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의 가족 친화적 

복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직무상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및 진

단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지침 개발. 보급 등에 노력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찰공무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현황분석

을 통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이 제도들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Kim(2009)의 연구는 경찰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

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의 연구는 경찰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일반 공무원과 다른 경찰 

공무원의 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

다. 앞서 신충식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Kim(2009)은 경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시 경찰 업

무의 위험성, 돌발성⋅기동성, 업무의 과다,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업무

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경찰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항목을 일반 공무원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주장할 필요성 역시 제기하고 있

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 역시 복

지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Yang & Yang(2015)

의 연구는 국가 경찰의 복지 측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배정기준 비교에서 근무강도에 따른 보상이 배제된 상

태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

서, 복지 수요 창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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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을 위해 순

직 보상을 보완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을 주장하였

다. Beck & Park(2016)의 연구는 경찰 휴양시설의 현

황과 문제점으로 다음의 3가지를 지적하였다. 경찰 휴

양시설이 숙박 시설에 치우쳐 있으며,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된 점, 마지막으로 휴양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증가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맞춤형 복지로서 바

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즉, 경찰의 다양한 소득

계층과 개인취향에 따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획일

적인 시설을 공급하기 보다는 여러 형태의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지원금액 보조방식, 즉 바우처 제도가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Kim(2016)은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을 위한 지원 

문화 확산 방안을 주장하였다. Kim(2016)은 경찰 순직. 

공상 경찰 공무원들의 위한 내부적 외부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적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위험을 

감안한 법령의 부재, 보상의 미비, 맞춤형 복지 이외에 

경제적 지원 역시 크지 않아 개인과 가족의 부담만 있는 

내부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과 시민들의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지원, 기업

들의 낮은 지원,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 인식 미비 

등의 외부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다양

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Ⅲ. 경찰복지기본법 제정의 의의

1.경찰복지기본법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늘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어 있으

며 근무여건도 여전히 열악하고 근무강도도 높은 실정

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사기진

작을 위한 복리후생의 수준은 미흡하므로 경찰청에서

는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복지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뒷

받침할 수 있도록 경찰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은 18대 국회인 2011년 8월 4일 백원우 의원 등 

10인이 의원입법으로 제안 발의하였고 2011년 12월 29

일 국회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하에서는 경찰복지기본법이라고 칭한다)이 통과되어 

2012년 2월 22일 공포되었으며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복지기본법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근무여

건을 개선하고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고 경찰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찰공무원의 복지

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고 향후 보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복지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 ‘이법은 경찰공무원

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

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 국가의 책

무로 제1항에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

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

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는 경찰공

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

방 및 치유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는 국가가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

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

다. 제5조에서 경찰청장과 국민안전처장관은 경찰공무

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A  R eview  of the P olice W elfare System  in  Sou th  K orea  77

및 추진방향,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

항,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

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경찰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

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

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

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는 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서 제7조에서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

다. 제8조에서는 의료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는 경

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의료 지원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직원

숙소에 관한 사항으로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

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연고지

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

육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

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복지시

설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과 퇴직예정자의 원활

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퇴직경찰공무원

에게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

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복지기본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경찰

청 복지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14년 경찰 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108)을 수

립하였다. 1차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크게 5가지 분야

(직업복지, 건강복지, 가족복지, 문화⋅여가복지, 미래

설계복지)에서 경찰 복지 증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직업복지 기본계획에는 보수 및 수당체계 개선, 

안정적 주거마련, 쾌적하고 합리적인 근무환경 마련, 

순직⋅공상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복지 기본계획에는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치유중심의 건강복지, 이용가능 진료 체계 등의 복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가족복지에는 경찰 가족

의 안녕과 복지,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문화⋅여가 복지에는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설계복지에는 퇴직지원 활성화를 주된 

복지 방향으로 설계 하였다. 

2.경찰복지기본법 미비점과 보완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복지기본법은 경찰복

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과 직종이 다소 유사한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찰보다 앞서 2007년 ｢군인복지기본법｣을 제정

하여 시행중이며 이 법에서는 경찰복지기본법에 없는 

특수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제도가 없다는 점이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서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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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의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

발 사업의 시행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

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

찰복지기본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경찰복지기

본법에도 이러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서는 국가는 군인

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

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경찰복지기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러

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제시한 경찰복

지 현황분석과 경찰 복지의 다양한 선행 연구,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경찰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정책의 방

향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과감

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무에 상응한 

보수와 수당, 순직 및 공상경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은 현장경찰관의 사기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

며, 근무환경 개선과 숙소 제공, 체계적 건강관리 등은 

현장근무자의 치안역량을 제고하는 분야로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 문화⋅여가 등으로 복지정책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최근의 복지 트렌

드인 삶의 질(well-being) 향상을 위한 세부과제를 체

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구성해야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충분한 휴식과 적정한 여가 보장 등

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자존감 제고와 삶의 질 향상 간

의 균형 있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공

무원의 자존감 제고를 위해 근무여건과 영예 제고분야

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여

가복지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존감 제고와 삶

의 질 향상의 양자 모두에 해당되는 건강분야와 가족분

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연령대별, 남녀성별 희망하는 

복지의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추가 연구를 통해서 경찰관 대상으로 연령대별, 남녀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복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찰관들의 업무의 효율성

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

되어 왔다. 특히 조직구성원인 경찰관의 직업만족도를 

높여야 업무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

게 더욱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경찰

관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

행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2005년부터 매년 자체적으

로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결

과에 따르면 복지 분야의 점수가 최하위로 나타나 경찰

관의 직업만족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 복지임을 반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찰복지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경찰관의 직업만족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경찰의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안

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수립된 1차 기본 계획안은 경찰복지가 나

아가야 할 다양한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

고 평가된다. 하지만, 결국 계획안이 어떻게 실천할 것

인가는 경찰조직의 노력과 국가의 관심에 달려있다. 부

디 계획대로 잘 실천에 옮겨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의 복

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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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복지 제도 연구 

국문초록 경찰관들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트라우마, 우울증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서 근무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의 안전과 건강, 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경찰

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경찰 복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찰관들의 다양한 필요를 오랫동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행스

럽게도, 2012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매 5년 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2014년 수립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경찰관들을 위한 기본적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더 나은 경찰 복지 제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주제어 : 업무환경, 스트레스, 경찰 복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1차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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